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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귀화 

귀화와 영주허가의 큰 차이는 귀화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. 외국적의 사람이 일본국적을 

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신청이 필요하고, 일본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국의 국적을 

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 때문에 법무대신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되며, 일본인과 결혼하거나 

일본인의 양자가 되거나 해서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. 

귀화신청은 각 지방법무국에 합니다. 허가되면 재류자격은 없어지며, 일본의 호적으로 들어가 

주민등록이나 선거권 등의 권리를 얻어 일본인으로서의 납세, 근로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. 상세한 것은 

가까운 지방법무국에 문의합시다. 수수료:유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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